
2020년 하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하동군수(인)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070억원으로, 전년 예

산대비 7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695억원)보다 375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9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

부금, 보조금)은 4,29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는 236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9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

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30%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7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다소 미달하

나 자체 세입확충을 위해 신 세원 발굴과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현안사업 추진에는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dong.go.kr/opendata/00121/01443.web)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김서진(055-880-2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하동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 기 금 포 함 ) 6,070 5,354 715 5,695 4,910 785

세 출 예 산
( 기 금 포 함 ) 6,070 5,354 715 5,695 4,910 785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7.96 7.14 0.82 10.97 9.97 1.00
재 정 자 주 도 58.30 58.94 △0.64 60.73 58.71 2.02
통 합 재 정 수 지 477 422 55 499 605 △106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 4.4 0.6 4.3 4 0.3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82 69 13 62 47 15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0.9 0.9 0 1 1 0
시책추진 2 2 0 2.3 2.4 △0.1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1.7 1.7 0
지 방 보 조 금 235 159 76 148 134 14
1 인당  기준경비 
편 성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Ⅱ(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
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표

’19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현황)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현황)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비고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Ⅲ→Ⅱ) 양산, 거제, 군

포, 이천, 오산, 
양주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Ⅳ→Ⅲ) 구리, 과천

▸(Ⅱ→Ⅲ) 군산, 순천, 익
산, 춘천, 충주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Ⅲ→Ⅳ) 안동, 제천, 문

경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Ⅱ→Ⅰ) 예천, 무안, 연

천, 강화, 고성
(경남)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Ⅲ→Ⅰ) 증평, 단양

▸(Ⅲ→Ⅱ) 횡성, 철원 담양

▸(Ⅰ→Ⅱ) 부여, 화순, 해
남, 고흥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Ⅳ→Ⅲ) 고령, 울릉, 양
양

▸(Ⅱ→Ⅲ) 서천, 합천, 의
성, 완도, 신안

▸(Ⅰ→Ⅲ) 고창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Ⅲ→Ⅳ) 의령, 영덕, 보
성, 강진, 장흥, 함평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
치
구
(69)

서
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Ⅱ→Ⅰ) 중구, 성동, 동
작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Ⅰ→Ⅱ) 은평, 성북, 구
로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
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Ⅱ→Ⅰ)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Ⅰ→Ⅱ) 부산 사하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
년도 하동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6,952 492,032 0 109,123 5,7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97,256 427,877 506,983 535,438 606,9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하동군의 세입예산(기금포함)은 전년도에 비해 약 13.4%로 증가한 606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72%증가, 특별회계가 30.55% 증가.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국고 수입 부족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예     

상하여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함.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이웃 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 차별화된 공모사업  

발굴 등 다각적 노력으로 세입을 확충.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6,122 100 385,119 100 415,594 100 488,453 100 492,032 100

지 방 세 16,849 4.87 18,670 4.85 19,670 4.73 19,789 4.41 26,527 5.39

세외수입 10,390 3.00 11,134 2.89 12,133 2.93 12,245 2.73 12,658 2.57

지방교부세 150,620 43.52 161,840 42.02 182,000 43.79 213,000 47.50 223,385 45.40

조정교부금 등 16,500 4.77 19,300 5.01 19,300 4.64 19,300 4.30 24,300 4.94

보 조 금 129,142 37.31 146,349 38.00 142,065 34.18 159,282 35.52 181,520 36.89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2,621 6.53 27,826 7.23 40,426 9.73 24,837 5.54 23,641 4.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하동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

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하동군의 세출측면

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6,952 492,032 0 109,123 5,7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97,256 427,877 506,983 535,438 606,9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하동군의 세출예산(기금포함)은 전년도에 비해 약 13.4%로 증가한 6069억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0.38% 증가한 403억원으로 문화·관광 인프

라 확충을 위해 세출예산 증가를 보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15% 증가한 1,223억

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증가를 

보임.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6,122 100 385,119 100 415,594 100 448,453 100 492,032 100

일 반 공 공 행 정 17,921 5.17 18,392 4.78 18,801 4.52 19,612 4.37 26,165 5.32

공공질서 및 안전 9,164 2.64 13,936 3.62 12,200 2.93 11,255 2.51 12,504 2.54

교 육 4,390 1.27 4,141 1.08 3,804 0.91 4,031 0.90 4,096 0.83

문화 및 관광 28,722 8.3 31,018 8.05 24,112 5.80 26,780 5.97 40,136 8.16

환 경 보 호 19,787 5.72 32,369 8.4 29,265 7.04 31,462 7.01 39,483 8.02

사 회 복 지 70,027 20.23 74,429 19.33 78,451 18.88 91,116 20.32 102,018 20.73

보 건 7,026 2.03 7,021 1.82 11,012 2.65 10,222 2.28 9,663 1.96

농 림 해 양 수 산 71,762 20.73 88,415 22.96 91,731 22.07 95,454 21.28 122,319 24.86

산업 ･중소기업 16,424 4.74 15,204 3.95 49,823 11.99 55,608 12.40 27,661 5.62

수송 및 교통 13,942 4.03 11,170 2.9 15,776 3.80 15,906 3.55 17,505 3.56

국토 및 지역개발 26,370 7.62 31,523 8.18 26,009 6.26 27,786 6.20 25,628 5.21

과 학 기 술 0 0 0 0 321 0.08 167 0.04 163 0.03

예 비 비 11,100 3.21 6,629 1.72 2,938 0.71 2,920 0.65 3,885 0.79

기 타 49,487 14.3 50,872 13.21 51,350 12.36 56,134 12.52 60,807 12.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45,885 618,489 72,605 13.30

하동군 535,438 606,952 71,513 13.36

출자‧출연기관 10,446 11,538 1,092 10.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녹차연구소, (재)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

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하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7.96
(12.77)

492,032
(492,032)

39,185
(62,826)

429,205
(429,205) 0 23,641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7.87

(14.41)
7.74

(14.96)
7.65

(17.38)
7.14

(12.68)
7.96

(12.7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여 올해 7.9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세입총계 4,920억중 이전재원이 4,292억으로 87.2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

도가 유사단체보다 다소 미달하게 나타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

며 2020년도 하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E)

58.30
(63.11)

492,032
(492,032)

286,870
(301,511)

181,520
(181,520) 0 23,641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6.15
(62.69)

54.77
(62.00)

56.09
(65.82)

58.94
(64.48)

58.30
(63.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은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36.9%로(자주재원의 비중 63.1%) 다소 높은 재정여건

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한 58.3%를 기록하고 있어 유

사단체 평균보다 2.43% 낮은 상황임. 이는 현안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이 증가

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

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

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

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

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9,627 514,340 214 3,471 3,257 75,673 517,597 △27,970 47,702

일반회계 468,532 453,809 0 0 0 19,500 453,809 14,722 34,222

기타
특별회계 20,768 57,334 214 3,471 3,257 56,173 60,591 △39,822 16,350

기 금 327 3,197 0 0 0 0 3,197 △2,870 △2,87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9,492 △25,049 △34,862 17,711 △27,970

통합재정수지 2 2,946 3,242 5,829 42,171 47,702

☞ 우리 하동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지출과 융자지출의 증가로 28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  

으며,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757억원을 포함하여 477억원 흑자를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

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13,493 627,633 641,239 656,321 671,790 3,210,476 2.30

자 체 수 입 42,339 43,065 43,809 44,573 45,357 219,143 1.70

이 전 수 입 458,124 470,184 482,568 495,285 508,343 2,414,504 2.60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029 114,384 114,862 116,463 118,089 576,827 1.10

세 출 613,493 627,633 641,239 656,321 671,790 3,210,476 2.30

경 상 지 출 100,040 101,644 107,337 112,177 114,636 535,834 3.50

사 업 수 요 513,453 525,989 533,901 544,144 557,154 2,674,641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

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

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

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하동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3 36,96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4 8,2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 28,64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7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http://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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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

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

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

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

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하동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01,154 - 5,400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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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4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정관리과 청사 및 물품관리(2건) 160

관광진흥과 섬진강 트레킹코스 유지관리(1건) 20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확충(1건) 30

수도사업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3건) 420

“ 건설교통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67건) 1,490

“ “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47건) 1,120

“ “ 도로유지관리사업(4건) 80

“ 안전총괄과 하천유지관리(30건) 680

“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54건) 1,400

  ※ 별첨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http://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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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하동군(부서별)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20 124 261 269 595,396 526,740 68,657

기획예산과 1 6 9 10 6,985 6,074 911

행정과 1 7 17 16 76,706 74,420 2,286

경제전략과 1 7 17 19 18,254 13,561 4,693

주민행복과 1 13 16 27 87,984 76,262 11,722

재정관리과 1 4 7 6 8,840 7,293 1,547

민원과 1 2 6 4 1,675 1,300 375

관광진흥과 1 5 8 10 13,365 13,392 △27

문화체육과 1 6 12 8 26,842 13,459 13,384

특화산업과 1 5 6 9 12,596 8,728 3,868

환경보호과 1 7 22 14 25,226 15,217 10,009

수도사업과 1 2 2 10 51,254 46,893 4,361

도시건축과 1 5 13 6 12,958 14,141 △1,182

건설교통과 1 7 7 8 48,003 39,226 8,777

안전총괄과 1 5 10 11 23,201 16,300 6,900

해양수산과 1 5 11 10 22,051 18,143 3,908

산림녹지과 1 3 13 12 23,582 17,025 6,557

산단조성과 1 7 10 9 87,089 96,730 △9,641

보건소 1 8 23 22 8,408 9,110 △702

농업기술센터 1 19 50 56 39,306 38,485 821

의회사무과 1 1 2 2 1,071 981 9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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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96 58.3 20.73 24.54 55.86 124.0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http://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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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01,155  502 324 178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72,075 414,109 490,629 532,038 601,155

국외여비 총액
(B=C+D) 563 520 449 446 502

국외업무여비(C) 362 330 274 274 324

국제화여비(D) 201 190 175 172 178

비율 0.15 0.13 0.09 0.08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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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하동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2,032 8,192 1.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

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46,122 385,119 415,594 448,453 492,032

행사･축제경비 5,896 6,484 5,993 6,949 8,192

비율 1.70 1.68 1.44 1.5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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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

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동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87 89 53 36 0.48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

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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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6 213 0.8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44 244 204 204 2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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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하동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59 219 74 72 42 31 0.8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67 167 199 210 2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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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하동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8,661 23,523 0.8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738 15,263 15,425 15,881 23,523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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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

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30명 1,016 1

공무원 일‧숙직비 1555명 93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41명 1,710 2

☞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지원이 포함.

공무원 일·숙직비는 본청 일직비(115일*4명)와 숙직비(365*3명) 포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과 현장 활동비, 반장수당이 포함.



25

5  재정운용성과

과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6,947 6,548

인건비 절감 82 738

지방의회경비 절감 7 67

업무추진비 절감 62 7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66 1,39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230 3,72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 창출 228

자치단체간 협력 317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

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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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

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707 2,27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5 813

지방세 체납액 축소 -648 1,328

경상세외수입 확충 608 -66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47 79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5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

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27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예산액 반영 기준)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예산액 반영 기준)


